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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240-4401

제 목 춘천 의암호 선박전복 명 사망 사건 수사 결과6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부부장검사 윤원기는 춘천경찰서2 (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과 함께 춘천 의암호에서 명이 사망 명 실종 포함’20. 8. 6. 6 (1 )
하고 명이 상해, 2 를 입은 의암호 선박전복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 ,

춘천시는 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A ,․

사로부터A①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로 인한 설치예정지 민원제기로 설치 연기 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장마철을 앞두고②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공
수초섬을 설계와 달리 로프와 돌로 부실하게 고정하여 임시 계류함으로써
장마철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하고,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의암댐 등에서 초당 만톤 이상을 방류1③ ․

하여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이어서 고무보트 등 부실한 장비로는 유실 수
초섬 고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사 책임자A 가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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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피고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甲
안전총괄담당관 수초섬 설치업체 사 임원 등 총 명을 업무상과실, A 8戊 辛
치사상죄로, 사업주인 춘천시 사 현장총괄책임자인 위 을 산업, A , ,甲 辛
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A

소속 성명 직책 죄명

춘천
시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OO甲
교통환경국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OO乙 환경정책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OO丙 환경정책과장 직무대행 업무상과실치사상

OO丁
환경정책과
유역관리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OO戊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상과실치사상

OO己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OO庚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팀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A

사A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OO辛
이사,

현장총괄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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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 개요

춘천시 공무원 명 기간제 근로자 명 명 실종 사 직원 명 경찰 명 등 총 명1 , 3 (1 ), A 1 , 1 6※

사망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명 상해, 2

Ⅲ 수사 경과

검찰 보완수사 결과 의암호 안전을 총괄하는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이 수초섬,※

유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밝혀 추가 입건



- 4 -

Ⅳ 수사 결과

검경노동청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임을 밝힘1. · · , ( )人災

춘천지검과 춘천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은 본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 설치 계약 시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①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 가능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

중단시키면서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장마철을 앞두고, ②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한 임시계류를 해 오던 중,

장마철③ 집중호우 및 댐 방류 강풍 등으로 위험 상황, 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④ 수초섬이 유실되자 작업 시 사상의

위험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담당 공무원들과 사 측 책임자가A

수초섬 유실에 따른 책임만을 우려하여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박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인재임을 밝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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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에 기여2.

Ⅴ 향후 계획


